
예 산 총 칙

2013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65,559,191 13,966,776

일반회계 423,758,557 12,712,757

특별회계 41,800,634 1,254,019

공기업특별회계 25,109,251 753,27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161,374 484,84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947,877 268,436

기타특별회계 16,691,383 500,74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959,287 58,779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371,900 11,15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64,951 55,949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979,839 29,395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768,015 53,040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3,326,819 99,805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711,000 81,330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22,057 6,66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16,438 9,493

도시개발특별회계 1,500,000 45,000

주택사업특별회계 430,413 12,912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40,664 7,220

농어업발전기금특별회계 1,000,000 30,000

제 2 조 2013년 세입ㆍ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ㆍ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968,877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 제47조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일반운영비 3.여비 4.자산및물품취득비 5.재해대책및 복구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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